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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머리말

• 선산김씨가문일기자료: 총 6종 50책

구분 권수 작성시기 작성기간

김낙수일기 11책 17세인 1737년부터 72세인 1792년까지 55년

김의집일기 5책 1757년부터 1781년까지 25년

김익환일기 10책
16~17세(1774년~1775년)부터 67세가 되던

1792년까지
55년

김교항일기 10책 49세 되던 1826년부터 84세 되던 1861년까지 35년

김준종일기 6책 49세가 되는 1862년부터 1880년까지 19년

김창림일기 3책
29세가 되는 1925년부터 41세가 되는 1937년까

지
13년



김낙수(金樂洙)
1721년(경종 1) -
1792년(정조 16)

(日記一 始丁巳
至癸亥)



김낙수일기 11책
17세(1737년)- 72세(1792년)



일기서
-김교항

선산김씨
가문일기
의 성격



日記序吾家日記, 肇於曾王考參判公丁巳之
歲, 止於壬子之二月焉. 王考日記, 卽有事則
書之, 卷秩不多焉, 

일기서문우리집안의일기(日記)는증왕
고(曾王考: 曾祖父, 김낙수) 참판공(參判公)
의정사(丁巳, 1737)년부터시작하는데, <증
왕고의일기는> 임자(壬子, 1792)년 2월 임
진(壬辰, 17일)에멈추었다. 왕고(王考, 祖考
, 할아버지, 김의집)의일기는일이있을때
에만작성하여권질(卷秩)이많지않다.

일기서(日記序) 1



 先君子, 自十二歲庚寅, 記日之陰晴, 書事之可攷, 
止于今年六月之初■焉. 嗚呼, 患候, 奧自前冬彌留
, 逮至二月沈重, 雖委床褥, 猶常親自記事

 선군자(先君子, 先考, 선친, 김익환)는 12세부터인
경인(庚寅, 1770)년부터 비롯하는데 그날의 음청(
陰晴, 흐림과 갬)을 기록하고, 일의 살필 만한 것을
작성하여, 금년(今年, 병술년, 1826) 6월 초순까지
기록하고 멈추셨다. 오호라! 환후(患候)가 지난 겨
울부터 더욱 심해져서 2월에 이르러 깊고 무거워
졌다. 비록 상(床)과 침구에 의지하고 있지만 오히
려 항상직접 일을 기록하였다.

일기서(日記序) 2



 而初一以後, 則便是逐日待變, 至於二十一日, 竟遭
崩天之痛, 乃克八月, 窃自掩泣以爲, 不肖亦在十六
七歲, 繼而爲日記, 而素性慵懶, 未免中輟焉. 

 그렇지만초1일 이후에 <자식들은> 곧날마다
큰변고를 대비하였고, 21일에이르렀을 때마
침내붕천(崩天, 부모의 사망)을당하였고 8월
에장례를 마쳤다. 삼가눈물을 훔치면서생각
하기를불초(不肖)가또한 16세, 17세이니 계승
하여일기를 작성해야하겠다고 여겼다. 그런
데본래 성품이게을러 중간에중단하는 것을

모면하지못하였다.

일기서(日記序) 3



 嗚呼, 記日記事, 旣爲傳家之一節, 甚(其?)在紹先
志而遺後攷, 亦不能無少補, 故披閱舍季之曆記, 追
錄數月, 而以六月初一爲始焉. 時丙戌八月 日 泣書

 오호라, 일기를 작성하는 일은 이미전가(傳家) 즉
대대로 집에 전하여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(節, 제
도)이다. 그 선조들의 뜻을 밝히고 후손들이 살필
바를 남기는 데에 있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보탬을
주지 않을 수없다. 이런 까닭으로 사계(舍季)의
역서(曆書) 기록을 훑어보면서 살피고 수 개월 분
량을 추가로 기록하면서 6월 초1일을 시작으로 삼
았다. 지금 병술년(1826) 8월 일에 울면서 쓴다.

일기서(日記序) 4



구상덕(具尙德) 승총명록(勝聰明錄)



 1725년부터 1761년까지 37년간경상도고
성(固城)에거주하던구상덕(具尙德, 1706
～1761)이집필한일기

이정규(李庭奎)는일기가갖추어야할덕목
으로 “일을서술하고<敍事>, 사실을기록하
고<記實>, 경계를권면하는<勸戒>” 이와
같은세가지요건을지적

승총명록(勝聰明錄) 일기의 덕목



저상일월(渚上日月) 경북 예천에서 박한광이
1834년 작성 시작, 1950년까지 함양박씨 6대

에 걸쳐 작성한 일기 자료



 1895년(고종 32) 일기서문, 일기에기록해
야할사목(事目) 일곱가지

①천기(天氣)의음청(陰晴), 즉 날씨, ② 세
시(歲時)의풍흉(豊凶), 즉 작황, ③ 자가(自
家)의출입, 즉손님의출입, ④ 농사의경작
과수확, ⑤계절의길흉과이변, ⑥ 인리(隣
里)와향토의사건, ⑦ 조정(朝廷)·시중(市
中) 및포구·항구에서일어난사건등

저상일월(渚上日月)
나암(羅巖) 박주대(朴周大)



김낙수일기, 영조실록, 정조실록, 승정원일기

그의관원활동과일상생활의주요사건, 양상
을살펴보고소개하는것이본발표문의목표

김낙수가일기를기록하여자신의관원, 사족
으로서의활동을미루어짐작하고논증할역
사적사료를충분히남겨놓았다

승정원과사간원·사헌부등언관이라는중요
한근시(近侍) 기구에서활동

김낙수 일기 검토 내용



2. 김낙수의 관원활동

 1721년(경종 1)에출생

자는백천(伯天)이고, 호는퇴암(退庵)

우정(憂亭) 김경직의 5세손, 부친은김석좌
(金錫佐)이며, 모친은증지평(贈持平) 이시
원(李蓍遠)의딸

부인전의이씨(전의이씨)는부총관이징서
(李徵瑞)의딸

관원활동은과거급제이후시작



김낙수 관원 활동
: 1756년(영조 32) 
문과(文科) 정시(庭
試) 병과 4인 급제



 상후(上候) 평복(平復, 건강 회복) 경과(慶科) 정
시(庭試)에 주상이 춘당대에 친림하고 즉일 방방
하면서 8인을 뽑았다. 새벽에 장중(場中)에 들어
갔는데, 삼황(三皇) 원회(元會)를 친책(親策)으로
내렸다. 사시(巳時, 9-11시)에 답안지를 냈는데, 초
혼(初昏)에 석방(析榜)하였는데, 병과 제4인으로
급제하였다. 어전(御前)으로 불러들어가 임금의
말씀을 들었는데, 처음에 족성(族姓)을 묻고이어
서 군부(君父)를 잘섬길 것으로 하교하고, 또한
사람됨을 정명(精明)하게 하라는 하교를 내렸다. 
밤이 되어 선온(宣醞)이 있었고, 방방(放榜)하여
통화문(通化門)을 통하여 나왔다.

1756년 윤9월 26일 일기



 1756년윤9월 28일사변가주서제수

 1757년 5월 6일가주서에제수

승정원: 왕명(王命) 출납(出納) 담당관서. 
정3품당상관승지(承旨) 6명, 정7품이하의
주서(注書) 3명<주서, 가주서, 사변가주서>

승지: 왕명출납만이아니라임금과관료기
구를연결하는정무적인업무전반을담당

주서: 국왕이친림하는자리에입시사관(史
官)과함께기록을담당

승정원 재직



1757년 5월 7일 일기

주상이 묻기를 “주서(注書)는
누구인가”라고 하니, 도령(都令
, 도승지) 이지억(李之億)이 “아
무개이다“라고 말하였다. 주상
이 이어서 천신(賤臣)에게 3,4
차 전령(傳令)할 것을 명한 다음
, 주상이 ”주서는 누구의 일가(
一家)인가“라고 하니, 지신(知
申)이 ”고(故) 참판 아무개의 지

친(至親)이다“라고 하였다. 



주상이 ”저주서는비단위인됨이상명(詳
明)할뿐아니라수차례출입하는데과연
매우일하는것이정밀하다“라고하였다. 산
릉도감당상홍계희(洪啓禧)가 ”과연정밀
합니다. 전령(傳令)을출입하는것도잘하
고있습니다.“라고하였다

홍계희가 ”김낙수가선산인이고, 여말충신
임강기의(臨江寄衣)한아무개의후손“이라
고설명하고있다. 고려말충신으로 ‘임강기
의(臨江寄衣)한아무개’는바로김주(金澍)

주상의 김낙수 평판



1757년 5월 9일 일기

7월에 인산(因山)할 때 대가(大駕) 출
궁(出宮)을 동협문으로 마련하도록 전
교하였는데, 병판 이후(李후)와 우상(
右相)이 계속해서 진달(陳達)하고 있다
. 주상이 명하기를 입시한 주서가 시원
임(時原任) 대신(大臣)에게 문의(問議)
한 다음 입시하여 아뢰라는 하교를 내
렸다. 이에 유시(酉時, 오후 5-7시)에

퇴출하여 좌상 김상로(金尙魯), 영부사
김재로(金在魯), 판부사 이종성(李宗城
), 유척기(俞拓基), 영돈녕 조재호(趙載
浩), 영의정 이천보(李天輔)의 집으로
가서 수의(收議)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

더니 거의 삼경(三更)이었다.



 1757년 5월 10일일기

 “새벽에사진(仕進)하였다가오시(午時)에
도감(都監) 당상(堂上) 편차인(編次人)이
입시할때대신의헌의(獻議)를갖고들어
갔다”

김낙수일기의주서관련기록에서승정원
관원직무에대한상세한사정을확인, 복원

시원임 대신(大臣) 수의(收議) 수행



 1759년 5월 28일김낙수는경상도김천찰방
에임명: 김천까지의여정, 찰방직무수행
기록

 1762년성균관전적(典籍) 정6품자리에임
명, 이후여러관직을거쳤고, 8월 10일사헌
부지평에제수. 

제부(弟婦) 장례, 부모천장(遷葬) 등으로
인해관직에나아가지못함

언관(言官) 활동



 위로는 궐실(闕失)을 널리 구하고, 아래로는 관료
들의 잘못을 규핵(糾劾)하는 일을 감당할 수없다
는 점, 성자(聖慈)를 베풀어 삭직해줄 것을 요청

 목하의 급무를 성궁(聖躬)을 보색(保嗇)하고, 동
궁(東宮, 世孫)을 보양(輔養)하는 일이라고 지목

 정성(情性)을 휴양하는 도리에 유심하여 오래도
록 이어지는 방도를 널리 펼쳐서 신민(臣民)의 바
람에 부응할 것을 요청

 끝으로 동궁에서 훈도(薰陶)와 교양(敎養)을 맡을
관료를 엄선해야 한다는 내용

1762년 11월 2일 정언(正言) 사직소



 1776년 3월 5일영조가승하, 며칠뒤인 10
일정조가즉위

 1775년봄부터영조노환, 정조가대리청정

정조가동궁에서후왕(後王)으로순조롭게
즉위할수있는지여러어려움에봉착

 1776년 2월김낙수는존현각에서왕세손을
대신, 비국당상등과더불어인접(引接) 입
대(入對)할때 의미있는所懷를올림

정조 즉위년 언관 활동



1776년 2월 11일 일기

동궁이 차대하여 입참하였다. 대사
헌 조재준에게 전달(傳達, 達은 세
자의 명령)되었는데, 長僚(대사헌)
에게 이미 명령이 내렸으니 下僚가
재계(再啓)할 수 없어 그러므로 소
회(所懷)를 진달(陳達)하였다.



일기: 소회내용대폭축약

지금세도(世道)가무너지고분열되었으며, 
인심(人心)이함몰하여물에빠져버렸는데, 
이는 3가지폐단때문이라고진단

부효(浮囂, 시끄럽게떠듬)

조경(躁競, 벼슬자리다툼)

탐묵(貪墨, 뇌물을탐냄)

1776년 2월 11일 執義 所懷



군상(君上)이한번전이(轉移)하는사이에
해결될수있다고지적

간정(簡靜)을숭장(崇奬)하면부효하는자
들이저절로없어질것

괄아(恬雅)한사람을등용하면조경(躁競)
하는자들이성취할수없을것

염신(廉愼)한사람을간발(簡拔)하면탐묵
하는자들이경계를알게될것

1776년 2월 11일 執義 所懷 2



굉뢰(轟雷) 즉 천둥우뢰의천변(天變) 발생

군심(君心)은만화(萬化)의근원이다. 한생
각이올바르면경성(景星)과경운(慶雲)이
생기고, 한 생각이어긋나면질풍(疾風)과
뇌우(雷雨)가나타난다고설명

수장(收藏)의시절에굉뢰((轟雷)가생긴것
은하늘이경게하는것이므로응천(應天)하
는방도를잘살펴보아야한다고강조

1776년 9월 20일 司諫 上疏



난역(亂逆)을꾀한무리의징치가결론

정처(鄭妻) 즉 정치달(鄭致達)의처화완옹
주(和緩翁主), 김구주(金龜柱): 궁천(窮天, 
하늘을다하다) 극지(極地, 땅을지극히하
다)에해당하는죄악으로가득찬자가운데
으뜸이라고지목

홍국영이벌인천가지요사스러움과만가
지악행이기천(欺天) 부국(負國)의죄

1776년 9월 20일 司諫 上疏 2



김낙수일기 11책이나되는방대한분량

구체적인내용을역사적으로전후맥락속
에서이해하는작업은상당한시간을소요

상세한내용은남김없이검토하는것은추
후의과제로남김

 18세기중후반김낙수가견문한일상생활
의여러모습을정리하면서, 김낙수가견문(
見聞)한내용가운데일기기록으로남겨놓
은부분에주목하였음.

3. 김낙수의 일상 생활



1755년 마지막
일기 기록

혹한(酷寒), 그리고
시치(市直, 물가), 
금주(禁酒) 등에 관
련된 내용을 기록



 1755년마지막일기

 중하(仲夏)부터 처서(處暑)까지 계속음냉(陰冷)
하여 증열(蒸熱)한 시일이 없었고, 겨울에 들어선
이후 한위(寒威)가 엄혹(嚴酷)하여 10월말부터 납
월말까지 가끔 약간풀린 날이 있을 뿐이나 일양(
一樣)으로 극한(極寒)하여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
고, 노소(老少)들이 서로서로 근래에 처음 보는 일
이라고 전하였다고 기록

 땔나무가 지극히 귀해져서 1태(馱)의 가격이 1냥
6,7전이었고, 연사(年事, 곡물 작황)가 팔도 모두
흉년인데 관동과 관북은 더욱 참혹한 흉년

1755년의 참혹한 흉년



 1755년계추말에영조는금주(禁酒) 하교(
下敎)를내려주방(酒房)을혁파하고 10월
초6일태묘에고한뒤에예주(醴酒)를사용

도하(都下)의양주(釀酒)를아직팔지못한
것을납월회일(晦日)까지시한을결정

사부(士夫) 집에서는정월초의고사(告祀)
하는일부터모두예주(醴酒)를사용하게
되었음

1755년 영조의 금주 하교



세초(歲初)부터는위에서는왕공(王公)에
서부터아래로서민에이르기까지제사와
연례(宴禮)에는예주만쓰고홍로(紅露)·백
로(白露)와기타술이라이름한것도모두
엄히금하고범한자는중히다스릴것

내주방(內酒房)과내자시(內資寺)·종묘(宗
廟)에봉진(封進)하는것은예주로진헌하
고, 대전(大殿) 이하는날짜나명일(名日)을
물론하고고묘(告廟)한후부터는일체아울
러서봉진하지말라. 

영조실록 영조 31년 9월 8일 기사



호군(犒軍)과농민(農民)은다름이있어공
자(孔子)가향인(鄕人)의사제(蜡祭)에대
해〈《예기(禮記)》에서〉말하기를, ‘한번 당
기고한번늦추는것이문무의도이다. [一
張一弛文武之道]’라고하였다. 

군문(軍門)의호궤(饋饋)에는단지탁주(濁
洒)만을쓰고, 농민들의맥주(麥酒, 보리술)
와탁주(濁酒) 역시금하지말아야한다.

이윤음(綸音)을중외(中外)에반포하라.

영조실록 영조 31년 9월 8일 기사



 1741년 5월 28일이후김낙수일기

평안도, 충청도등지역에서염병(染病)이
크게번져서많은병자와사망자가발생한
상황을기록

기록의출처는 ‘조보(朝報)’

전염병 기록



승정원(承政院)에서국가통치상필요한사
건들에대한소식을취사선택하여그자료
들을산하기관인조보소에내려보내면조
보소에서이들을모아조보를제작

각관청이나기관으로부터파견된서리[奇
別書吏]들이조보소에와서조보를서사(書
寫)하여각자의기관으로발송

조보(朝報)의 제작과 발송



 ① 국왕의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(傳敎)

 ② 당면정책 및 중요 문제들에 대한 유생과 관료
들의 건의인 소장(疏狀)

 국왕의 비답(批答：상소 등에 대한 임금의 하답)

 ④ 국왕이 관민들에게 내린 회유문인 윤음(綸音)

 ⑤ 조정에 의한 관리의 인사(人事)

 ⑥ 자연계 및사회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들인
천변(天變) 지이(地異)

 ⑦ 중앙및 지방의 각 관서로부터 국왕에게 올리
는 각종보고서와 복명서 등

조보의 내용



전임사관은예문관의하급관리인봉교(奉
敎, 정7품) 2명, 대교(待敎, 정8품) 2명, 검열
(檢閱, 정9품) 4명으로구성되었는데이들
을한림(翰林) 8원, 시정기(時政記) · 사초(
史草) 등을기록하는중요한직책

전기: 한림자천제(翰林自薦制): 신임사관인
검열(정9품)을선발할때, 선임검열이다른
한림들의동의를얻는것만으로실제적인
신규임용을마무리하는방식

한림자천제 한림권점제의 모습



탕평을앞세운영조는한림천거제자체가
당색(黨色)에좌지우지되고, 또한당쟁(黨
爭)을격화시키는주요한요인으로간주

 1741년한림회천법(翰林回薦法) 혁파

 ｢한천이정절목(翰薦釐正節目)｣결정함.

한림권점(翰林圈點, 翰林本館圈點) →도
당권점(都堂圈點, 翰林館閣會點) →한림소시
(翰林召試)의순서대로한림을뽑아임용

영조 재위 시기 한림권점제 시행



1759년 4월 19일 일기

- 4월 18일 한권(翰圈) 내
용을 기록함



 작일(昨日) 한권(翰圈)은 다만신방(新榜, 문과 새
급제자)을 대상으로 한것이다. 주상이 엄교(嚴敎)
를 내려, 한권을 담당한 한림(翰林)을 파직하고 춘
추관 당상 회권을 다시 할 것을 명함.

 감춘추관사 김상로(金尙魯), 신만(申晩), 지춘추
홍상한(洪象漢), 민백상(閔百祥), 동춘추 김상복(
金相福), 오수채(吳遂采)가 담당하여 5점으로 참
권(參圈)하게 하였음

 정리옥(鄭履玉)과 권사언(權師彦)은 초권(初圈)
에 3점이었다.

1759년 4월 19일 일기 1



그런까닭에주상이용인(用人)은마땅히
밝게해야하고, 제방(堤防)은마땅히엄숙
해야하는데, 한권(翰圈)에서정리옥에게 1
점을주고, 권사언에게 1점을준것은그러
한결정에근거가없어, 제방을엄숙하게하
는도(道)에서파직으로만그칠수 없다

해당한림을파직하고불서(不敍)하는율로
시행하라고명하였다.

1759년 4월 19일 일기 2



이에따라대신이상주한바가합당하니, 권
사언을당후(堂后, 승정원)에의망(擬望)한
사람도일체파직하라는명이내림

파직을현고(現告, 드러내어알림)하기를정
이옥에게 1점을매긴봉교정창순(鄭昌順), 
권사언에게 1점을매긴검열유서오(柳敍五
), 권사언을당후에의망한전(前) 주서이광
오(李匡吾), 이보규(李普圭), 전가주서한필
수(韓必壽), 주서이지승(李祉承)이었다.

1759년 4월 19일 일기 3



 영조에게 탕평 실시에 커다란 명분을 제공

 4월 19일 신시(申時, 오후 3-5시)에 영조는 명정전
월대의 석강(夕講)에서 “<한권>의 초권을 만약제
대로 하였으면 어찌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. 
그 남북(南北)을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오이를 쪼
개는 것과 같이 할필요가 있는가. 조선(朝鮮)은
신하의 조선이 아니라 곧군(君, 영조)의 조선인데
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. 대신들 또한 잘못하였다. 
이것은 봉교(奉敎) 한사람의 잘못이 아니다”라고
발언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

1759년 4월 翰圈의 영향



김낙수일기, 승정원일기, 영조실록등교차
검토를통해당시의정황확인, 분석

김낙수일기: 몇몇인물들의권점점수라는
정보도제공

당시영조가추진하였던한천의폐지, 그리
고그에대한대안으로실행된한권의실시
등을상세하게파악하기위해서김낙수일
기같은일기자료를통합적으로활용하는
것이필요할것

1759년 4월 翰圈의 정치적 의미



김낙수가관원으로재직하는동안활동했
던여러모습과관직활동과대비되는일상
적인생활의여러양상을정리하여소개

김낙수, 선산김씨가문: 18세기중후반강원
도춘천에근거지를두고한성부에거쳐를
마련하였던관원이자재지사족이었던측면
에서전형적인 ‘춘천사대부’으로비정가능.

 18세기춘천과중앙의정치사, 생활사, 사
회경제사연구의주요자료, 앞으로천착필요

4. 맺음말


